
코오롱·효성 결국 나눠갖기 타결
공정거래위원회 , 고합 나일론필름 가동라인은 제3자에게 매각 결정

코오롱의 고합 필름사업부문 인수허용 문제가 미가동라인만 코오롱의 인수를 허용하고 나머지 라인은 매각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12일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고합 나일론 필름공장을 인수한 코오롱의 기업결합 허가

신청에 대해 2개 생산라인 중 미가동한 1개 라인만 인수하고 나머지 가동 중인 라인은 2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코오롱에 2개월 내 매각에 장애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공정위는 1개 라인만 가동 중인 고합의 필름시장 점유율이 13.1%로 이 부문에 대한 코오롱의 인수를 허용

하면 시장점유율이 59%로 높아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승인에 대해 관련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2위와의 점유율 차이가 자사

시장점유율의 25%가 넘으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코오롱-고합도 해당되지만 워크아웃 중

인 고합의 구조조정 지연 등 현실적 요인을 감안한 결정이다.

코오롱이 제3자에게 가동설비를 매각할 경우 2순위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효성이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2개월 내 나머지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과 설비 여건을 갖춘 업체는 효성밖에

없어 사실상 공정위가 효성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비춰진다.

효성이 인수하면 코오롱과 효성의 국내 필름시장 점유율은 각각 45.9%, 42.2%로 과점상태가 된다.

나일론필름 시장점유율(2001)

코오롱은 2002년 8월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고합의 당진 나일론 필름공장 매각 우선 협

상자로 선정된 뒤 9월 309억원에 공장설비를

인수했으나 채권단은 2002년 말까지 공정위

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것을 매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구조조정상 필요성과 생산품의 전량수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코오롱과 경쟁제한성을 내

세운 효성은 인수결정 후 각각 태평양과 김

&장 등 국내 최고 로펌을 앞세워 치열한 법

리공방을 벌여왔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효성은 국내 생산규모에서 코오롱에 밀려 자칫 사업기반이 크게 위출될 뻔한 위험은 모

면했다.

그러나 코오롱은 효성이 고합공장을 인수하더라도 두 업체의 연간 생산규모는 6600톤 수준으로 코오롱의

절반 수준이라며 국내 나일론 필름 시장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일론필름은 <햇반>, <게맛살> 등 주로 햄과 과자 포장재에 사용되는 특수비닐로 2002년 시장 규모는

1500억원대에 이르며 해마다 2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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